
<신탁계약  변경 비 > 

 

   변 경 전 변 경 후 

제 17 조 

(투 상 산 등) 

① (본문 생략)  

1~7. (생략) 

8. 법 제 110 조에 하여 신탁업

가 발행한 수 증 , 법 제 9 조

제 21 항  규정에 한 집합투

증 ( 하 “집합투 증 등” 라 

한다) 

 

 

9~12. (생략) 

② (생략) 

① (본문 현행과 동 )  

1~7. (현행과 동 ) 

8. 법 제 110 조에 하여 신탁업

가 발행한 수 증 , 법 제 9 조

제 21 항  규정에 한 집합투

증 (   사한 것 로   

법령에 라 에  발행  것  

포함한다. 하 “집합투 증 등”

라 한다) 

9~12. (현행과 동 ) 

② (현행과 동 ) 

제 18 조 

(투 상 산 취득

한  

(본문 생략) 

1~6. (생략) 

7. 집합투 증 등에  투 는 투

신탁 산총액  5% 하로 한

다. 다만, 다  각  경 에는 

각 에  정하는 바에 라 5%를 

초과하여 집합투 증 에 투 할 

수 다.  

가. (생략) 

나. 산총액  100  95 상

  통화로 시  산( 하"

산" 라 한다)에 는 

집합투 증 에  투 는 투

신탁 산총액  20% 하 

8~10. (생략) 

(본문 현행과 동 ) 

1~6. (현행과 동 ) 

7. 집합투 증 등에  투 는 투

신탁 산총액  20% 하로 

한다. 다만, 다  각  경 에는 

각 에  정하는 바에 라 20%

를 초과하여 집합투 증 에 투

할 수 다.  

가. (현행과 동 ) 

나. (삭제) 

 

 

 

 

8~10. (현행과 동 ) 

  

(시행 ) 

(신 )  신탁계약  2009 년 11 월 2

터 시행한다. 

 

 

 



<투  변경 비 > 

 

   변 경 전 변 경 후 

제 2 . 집합투

에 한 사항 

8. 집합투  투

상 

가. 투  상 

투 상 종류 

8. 집합투 증 등 

투 비  : 5% 하 

투 상  :  

법 제 110 조에 하여 신탁업

가 발행한 수 증 , 법 제 9 조

제 21 항  규정에 한 집합투

증 ( 하 “집합투 증  등”

라 한다)에  투 는 투 신탁 

산총액  5% 하로 한다. 다

만, 상 지수집합투  집

합투 증  투 신탁 산총액

 30% 하 지, 산총액  

95% 상  통화로 시  

산에 는 집합투 증

에  투 는 투 신탁 산총

액  20% 하 지 투 할 수 

다. 

투 비  : 20% 하 

투 상  :  

법 제 110 조에 하여 신탁업

가 발행한 수 증 , 법 제 9 조

제 21 항  규정에 한 집합투

증 (  사한 것 로  

법령에 라 에  발행  

것  포함한다. 하“집합투 증

등” 라 한다)에  투 는 투

신탁 산총액  20% 하로 

한다. 다만, 상 지수집합투

 집합투 증  투 신탁 

산총액  30% 하 지 투

할 수 다. 

 


